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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Tax Info 2021 년 7 월호 
Regulation 

전자서명 발급에 관한 시행령  
 

2021 년 6 월 7 일에 재무부장관(MoF)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납세 권리와 

의무를 쉽게 준수하고 국세청(DGT)에서 전자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규정 번호 63/PMK.03/2021(PMK-63)을 발행했다. PMK-63 은 

2021 년 정부 규정 번호 9 에서 제기된 관련 주제에 대한 시행령 역할을 한다 

(2021 년 3 월호 Tax Info 참조). 

 

납세자의 전자 서명 사용 
 

PMK-63 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 권리와 의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전자 서명(e-

signatures)을 사용할 수 있다. DGT 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조세 

문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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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issue: 
 

1. Implementing regulation on e-
signatures issued 

 
2. Update on luxury-goods sales tax 

borne by government facility for sales 
of vehicles 

 
3. Luxury-goods sales tax bases for 

certain electric vehicles to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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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인증된 전자 서명은 승인된 전자 서명 발급기관이 발행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절차 및 전자서명 유효기간을 결정한다; 또한 

• 비인증된 전자 서명은 DGT 가 인증 코드 형식으로 발급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코드 신청은 지정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납세자 번호 등록과 함께 

제출하거나 납세자 번호를 얻은 후 별도로 DGT 에 제출 할 수 있다.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은 자동으로 DGT 의 인증 코드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코드에 

대한 출력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납세자는 DGT 에 통지한 후 전자 서명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된 전자 

서명 사용에서 DGT 인증 코드 사용으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거나 전자 서명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한 서류(e-document)는 납세자가 수동으로 서명한 

세금 서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전자 서류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DGT 에 제출해야 하며 DGT 는 서류 제출 증명서(bukti penerimaan elektornik 

(BPE))를 발급한다. 

 

PMK-63 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누구의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납세자 유형 적격 서명자 

개인 납세자 납세자 

개인이외의 납세자 이사, 청산인 등 납세자의 대리인 

납세 권리 또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납세자의 대리인 

대리인 

 

DGT 의 전자 서명 사용 
 

DGT 는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세액 확정 통지서, 세금 결정 통지서 및 기타 

조세서류를 전자발행하고 서명 할 수있다. 이 서류는 하드카피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발행된 서류에 대해 과세 당국은 자서 서류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전자 서명과 관련된 자세한 지침은 DGT 가 별도로 

발행할 예정임.   

 

A document that have 
been signed using an e-
signature has the same 
legal standing as a tax 
document signed 
manually by a taxpayer. 

For letter issued 
electronically, the tax 
authority does not need 
to issue a hardcopy with 
manual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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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63 은 납세자와 국세청이 새로운 전자 서명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그 동안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 재무부장관령 147/PMK.03/2017 에 따라 DGT 가 발급한 e-

certificates(예를 들어 납세자 등록 번호 증명서)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됨; 

• 재무부장관령 29/PMK.03/2020 (PMK-29)(예를 들어 COVID-19 

기간에 조세 행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조세 행정 절차는 

PMK-63 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 PMK-29 에 따름; 

• PMK-63 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출 조세서류 조항은 그대로 

유효함; 

• 전자신고 등록번호 (가장 최근에 PER-02/PJ/2019 에 의해 개정된 

PER-41/PJ/2015 를 기반으로 발행됨) 및 인증되지 않은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코드(PER-02/PJ/2019 를 기반으로 발행된)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정부 기관은 인증된 전자서명으로 전환될 때까지 DGT 인증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 

• DGT 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DGT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음; 또한 

• 현재 DGT 가 조세 관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로 

임명한 제 3 자는 DGT 가 임명한 날로부터 6 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 

 

 

차량 판매 관련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제 혜택 업데이트 
 

Covid-19 기간 동안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재무부장관령 31/PMK.010/2021 

(PMK-31) 을 통해  재무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에 특정 유형의 차량 판메에 

대해 정부(구매자 반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LST) 및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2021 년 4 월호 Tax Info 참조). 재무부는 자동차 부문의 

국가 구매력 유지를 위해 조세혜택이 지속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2021 년 6 월 28 일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 

업데이트를 위해 장관령 77/PMK.010/2021 (PMK-77)를 발행함. 

 

100% LST borne by the 
government facility for 
some types of vehicles are 
extended to 31 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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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형 

(디젤 또는 세미 디젤) 

LST 

rate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 

Under PMK-31 Under PMK-77 

실린더 용량이 최대 1,500cc 인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30% • 100% 

(2021 년 4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 50%  

(2021 년 6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 25%  

 (2021 년 9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  

(2021 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0%  

 (2021 년 6 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변동) 

• 25%  

(2021 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 인 미만 차량(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단축 구동 시스템, 실린더 

용량 1,500cc 이하 

10% 

10 인 미만의 차량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단축 구동 시스템 및 

1,500cc 부터 2,500cc 까지의 실린더 

용량  

20% • 50%  

(2021 년 4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 25%  

 (2021 년 9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50% 

(2021 년 4월 1일부터 8 월 31일까지) 

• 25% 

(2021 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 인 미만의 차량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양축 구동 시스템 

및 1,500cc 부터 2,500cc 까지의 실린더 

용량 

40% • 25% 

(2021 년 4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 12.5% 

 (2021 년 9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25% 

(2021 년 4월 1일부터 8 월 31일까지) 

• 12.5% 

(2021 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MK-77 이 2021 년 6 월 1 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경우 PMK-77 에 의해 개정된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초과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 

 
 

특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과세표준 

개정 
 

차량 배기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EV)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이브리드 및 기타 유형의 EV 판매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부과를 재검토했다. 이전 정부령 2019 년 73 호에 규정된 

사치품 판매세 과세 업데이트를 위해 2021 년 7 월 2 일에 인니 정부는 

2021 년 정부령 74(PP-74)를 공표했다.  

 

PP-74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초기 13 1/3%~ 33 1/3% 로 설정된 풀 하이브리드 기술을 사용한 실린더 

용량이 최대 3,000cc 인 특정 차량에 대한 LST 부과 기준(즉, 판매 가격 

비율)은 40%~ 46 2/3 로 증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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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판매세 부과 기준은 기존 0%에서 33.1/3%로 증가된다. 이 변경 

사항은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기존 기술(사치품 판매세 

기준이 판매 가격의 100%인 경우)로 구동되는 차량에 비해 계속해서 

환경적 이점이 있지만 100% 배터리 기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반함. 

•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산업에 최소 IDR 5 조의 투자가 실현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 경우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여러 유형의 EV 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부과 기준은 기존 33 1/3%~80% 사이의 세율에서 53 

1/3%~93 1/3% 사이로 증가된다:  

- 투자후 2 년 경과; 또는 

-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산업이 상업 생산을 개시됨. 

 

추가 LST 로 인해 EV 의 판매 가격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EV 를 생산하는 

납세자는 PP-74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PP-74 는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며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기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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